
        신용보증관련 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근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 보증 및 관리 표준화 규정 개정 시행 알림」 

             (보증 2015-31728, ’15.11.18)

         2. 개정내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요령 및 기준 개정 : 12건

            ① 보증심사운용요령           

            ② 보증심사운용요령적용기준

            ③ 보증료등의 운용기준        

            ④ 신용조사업무처리기준

            ⑤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⑥ 어음보증취급요령

            ⑦ 시설자금보증 운용기준      

            ⑧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 

            ⑨ 연대보증인 운용기준

            ⑩ 신용정보업무 취급요령

            ⑪ 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기준

            ⑫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종합관리기준

         3. 시 행 일 : 2016. 3. .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개정(안)



붙 임 : 1.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2. 보증심사운용요령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3. 보증심사운용요령적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4. 보증료등의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5. 신용조사업무처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6.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7. 어음보증취급요령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8. 시설자금보증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9.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10. 연대보증인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11. 신용정보업무 취급요령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12. 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13.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종합관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前․後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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